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317

발 의 년 월 일:2023년 10월 16일
발 의 자:이희원 의원(1명)
찬 성 자: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원중, 김혜지,
문성호,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윤영희, 이민석,
이봉준, 이은림, 이종배,
이효원, 정지웅, 최민규,
최진혁, 황철규 의원(23
명)

1. 제안이유

○ 현재 마약류 관련 범죄가 일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연령층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지면서

중독예방과 재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시장은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ㆍ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마약류 중독 등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ㆍ교육ㆍ연구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